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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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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숙해서 아동이 아니’라는 기괴한 판결

- 12살 소녀가 17살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숙해 보이므로 
만취한 12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청년들 ‘무죄’?
실제 한국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세 소녀가 성에 대한 여러 궁금증으로 자신이 17

세인냥 언니들과 채팅을 하며 궁금증을 풀어가다가 20
대 청년 세명과 알게 된 언니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
다. 다섯명이 게임을 하며 12세 소녀가 취하게 되었고, 
같이 온 언니는 이상하다 생각한 그 자리를 피했습니
다.(방조도 범죄입니다)

청년들은 계획대로 술에 취해 쓰러진 이 소녀를 돌아
가며 집단 강간했습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아청법)에서
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시
켜 무조건 유죄로 봅니다.

피해자 부모가 고소했지만, 검찰은 객관적인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외모’나 피해자의 나이를 가해자가 인
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공소했습니다. 

게다가 기괴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심리적 물리적 상태가 
반항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소녀가 호기심에 가득차서 봤던 야동에 나오던 것처럼 성폭력을 당하면서 ‘신음’소리도 냈고, 피
해자가 피해 직후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집에 갈 차비를 피고인들에게 받아갔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판결은 한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도 최악의 판결입니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0837803
 - 미술 명문 H대 작업실서 잇따라 성범죄 (뉴스1코리아, 2013.6.20)
- 비밀번호 외웠다가 몰래 침입 만취 부하 女직원 성폭행 시도 (매일경제, 2013.6.3)
- 송별회 핑계 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생 입건 (문화일보, 2013.7.26)
- 만취 상태서 방문 열어둔 여성 성폭행한 30대男 (세계일보,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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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
이런 기괴한 판결은 ‘피해자는 정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무력한, 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통념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스토킹 피해자
는 고통스러워하는 우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만 있
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까봐 아무렇
지 않은 척하고, 자신도 아무렇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면서 폭력적인 현실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키고 
묻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요.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복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귀었거나,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관심과 사랑(사랑의 매)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나 가해자(행위자)에게도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강제와 억압으로 발생한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술에 취했거나, 잠 자고 있는데 성적 스킨쉽을 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 내 옆의 친구나 후배, 혹은 동료가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언어, 시각적 희롱을 당한다면 당사자

가 아니더라고 개입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 줍시다!

나는 사랑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사랑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교육 참가는 인간다울 권리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 교직원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각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으

셔야 합니다.(시간강사, 파견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포함/ 온라인 교육 ajou.humanrights.ac.kr)

● 5월 29일, 성호관 앞에서 아주대학교 성평등문화 캠페인
◪ 아주대 학생들과 관련 단체 기관들이 모입니다.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